
 

 

부록 4 

신청인 서약서 

1. 대한민국의 법률법규 및 관련 업계 규정을 준수하고 CCIC-KR-QWI-002-00-2023 <의료

미용기관 평가규범>의 평가 기준에 지속적인 충족을 보장한다.  

2. 평가 진행 시 진실성을 보장해야 하는 자격 증명 및 문서와 기록 제공, 평가 현장 

참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.   

3. 평가 결과는 본 의료미용기관이 CCIC KOREA의 평가 규범에 준수함을 나타낼 뿐이

며, 광고 및 매스컴에서 평가 증서, 평가 보고서 및 평가 결과를 사용할 때 CCIC 

KOREA의 명예를 손상시키지 않으며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도록 한다.  

4. 평가 증서가 취소된 경우, 즉시 평가 내용이 포함된 광고 홍보를 중단한다.  

5. 신청 시 제출(업로드)한 문서 내용에 변경 발생 시 1주 이내 변경 신청을 한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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